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협회 2016. 8. 29. 감정평가기준팀-2562］

질의요지

- 1991.03.20: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로 결정 · 고시(건교부고시 제137호)

- 2008.01.21: ○○구 ○○동 · ○○동 일원의 용도지역변경결정(자연녹지지연→2종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고시 제2008-4호)☞ (용도지역 변경결정사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개발이 예상됨으로 인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지역

과의 연계, 중밀도위주의 주거용도 개발을 위한 변경임

- 2009.10.26: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시고시 제2009-89호)(본건 도시계획시설

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고시)

- 2014.03.03: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0호선) 제척 (○○시고시 제2014-49)

- 2014.06.20: 편입토지분할

- 2014.12.01.: 본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시고시 제2014-235)

 상기 편입토지(자연녹지지역→2종일반주거지역)의 적용 용도지역 질의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4조의3(현행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현행 제22조)에서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질의의 대상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가 제척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해당 정비구역 전체가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 질의의 내용에서는 정비구

역에서 제외된 후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고시된 것을 확인할 수 없는바, 변경된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될 것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변

경하였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련의 절차로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의 도시게획시설사업 감안 여부, 두 사업의 동일성 여부 및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

5항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 후 적용할 용도지역을 제시

받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